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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부경위 
  이 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박한범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
되어 2017년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  ❍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･장려하고, 연구의욕을 향상

시키고자 직무발명의 보호･장려를 위한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
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 

3. 주요내용
  ❍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

상향 조정(안 제8조)
   
4. 검토의견
 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공무원
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주요내용은 처분보상금을 
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
임. 현재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경우 처분보상
금을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지급하고 있는바, 타 시도와의 



형평성에도 적정하고 공무원의 연구의욕 장려에 매우 적정하다고 판
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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